 NO.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
부동산매매계약서
□매도인용                         □ 매수인용
□ 중개업소용

부동산의    표   시
소재지



면  적
    건물          ㎡
    대지        ㎡
    기타        ㎡ 



                  평
                평
                평

  매매대금    一金            원정 ( 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   제 1조 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.

   제 2조  위 부동산을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.

 계약금
                     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

 중도금
                      원정은 200  년    월    일 지불하며

 잔  금
                      원정은 200  년    월    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.

   제 3조 위 아파트의 명도는 200  년   월   일로 함.

   제 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.

   제 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함.

   제 6조 매도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 수령함.

          다만 매도인은 중개물건 확인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수집에 따른 법령에 규정한 실비를             지급하고 대행케 하여야 함.

   제 7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법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매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함.

   제 8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청구할 수 없음

  단:





  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후 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.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년   월   일  

매도인
 주소


주민등록번호

전화번호

성명
인

매수인
  주소


주민등록번호

전화번호

성명
인

중개업자




